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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일 시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 

중앙일보 “느슨해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” 관련

□ 최근 정부가 재건축부담금 산정 기준을 완화했다는 보도는 

사실과 다릅니다.

ㅇ 재건축 부담금 산정에 있어 개발비용 공제 기준은 제정 당시부터 

지금까지 한 번도 변경이 없었으며, 제정 당시 기준을 현재도 

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.

ㅇ 현행 규정은 주택법 제57조(분양가 상한제)에서 정하는 공사비․

설계비․감리비 등을 넘어서는 비용의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

회계감사를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개발 비용의 적정성을 

확인하도록 하고, 그 적정성을 확인할 수 없는 비용은 해당 개발

비용에 계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 (중앙일보, 4.3.) >

◈ 억대 수입산 주방가구도 개발비용?.. 슬그머니 느슨해진 ‘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’

- 분양가 상한제로 제한하던 적정개발 비용 기준 없어져 공사비 부풀리기 우려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

주택정비과 유상철 사무관(☎ 044-201-339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